
근로자를 위한 모성보호 제도(‘23년도)

 출산전후휴가, 유·사산휴가 및 급여

 ○ 대상: 출산을 앞둔 임신 중인 근로자

 ○ 기간: 90일(다태아 120일), 출산후 45일(다태아 60일) 확보

 ○ 출산전후휴가 급여: 최초 60일(다태아 75일)은 사업주가 급여를 지급(통상임금 100%)하며, 

무급 30일은 정부가 지원(월 최대210만원)

 

구분 최초 60일 (다태아 75일) 마지막 30일 (다태아 45일)

우선지원대상기업
정부가 최대 월 210만원 지원금을 

지급하고, 통상임금에서 부족한 부분은 
사업주가 지급

정부가 통상임금 지급(최대 210만원)

대규모기업 사업주가 통상임금 지급 정부가 통상임금 지급(최대 210만원)

 ○ 유·사산휴가 급여: 유산·사산한 여성 근로자에게 임신기간에 따라 휴가일수 차등 부여

 육아휴직 및 급여

 ○ 대상: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남·여 근로자 모두 

 ○ 기간: 최대 1년(한 자녀에 대하여 남·여 근로자 각각 1년 사용 가능) 지원

 ○ 육아휴직 급여 신청요건 (아래요건 모두 해당하는 자는 육아휴직 급여 지급)

-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했을 것
-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
-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

 ○ 육아휴직 급여 지원내용 (②번, ③번 - 첫 3개월 특례지원)

  ① (일반) 휴직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80%(상한 150만원, 하한 70만원) 지원

  ② (한부모근로자) 첫 3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100%(상한 250만원), 4~12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80%(상한 150만원) 지급

  ③ (3+3 부모육아휴직제)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육아휴직 
급여를 단계적으로 상향 지급(통상임금 100%, 200→250→300만원)

     * 3+3 부모육아휴직제는 ‘24년부터 6+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시행 예정

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

 ○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주당 15~35시간 범위 내 근로시간 단축하는 제도

 ○ 기간: 최대 1년(육아휴직 미사용시 1년 포함하여 최대 2년)

 ○ 급여지급: 단축된 주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아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하여 지원

단축된 최초 5시간분 = 통상임금 100%   
                       (상한 200만원)

×
5시간

단축 전 근로시간

최초 5시간 제외 나머지 시간분 = 통상임금 80%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상한 150만원)

×
단축 전 근로시간 – 단축 후 근로시간 – 5시간

단축 전 근로시간

 신청방법

 ○ 신청기간: 휴가·휴직 등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

 ○ 제출서류: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등(근로자), 확인서·통상임금 증빙자료(사업주)
 ○ 신청방법: 온라인 신청(고용24 www.work24.go.kr) 또는 우편·방문 제출(관할 고용센터)

※ 문의
○광주고용복지+센터 기업지원과 (☏062-609-8500)
○광주광산고용복지+센터(광산구, 영광, 함평) (☏062-960-3200)


